
사천시의회 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심사보고

(의안번호 제51호)

1. 심사경과

가. 2003. 12. 13 : 박종권의원 외 4인 발의

나. 2003. 12. 13 : 운 원회 회부

다. 2003. 12. 19 : 제82회 사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운 원회 상정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, 명칭변경, 기능 통합과 이 등 업무조정에 따라 상임

원회의 소 부서를 조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◦ 상임 원회별 소 부서 조정(안 제23조)

구 분 행 개 정 안

총무 원회

기획감사담당 , 문화공보담당 ,

총무국, 체육시설 리사업소,

종합사회복지 , 생환경사업소

기획담당 , 정보담당 ,

총무국, 체육시설 리사업소,

종합사회복지 , 환경시설

사업소, 문화 술회

산업건설

원 회

해양수산담당 , 지역개발국,

보건소, 농업기술센타

지역개발국, 보건소,

농업기술센타

3. 검토보고 요지( 문 원 정한용)

◦지방자치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2호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설치,

명칭변경, 기능통합 이 등 업무조정에 따라 행골격을 유지하면서 업무의

성질과 업무량에 따라 조정하 으므로 원안 가결하여도 지장 없을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답변요지 : 없음

5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6. 소수의견 : 없음




